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교 시 시 간시 간 시 험 과 목시 험 과 목

1교시 100분 감정평가실무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의 총면수ㆍ문제번호 일련순서ㆍ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ㆍ유색필기구ㆍ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3.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작성은 시험시행공고일(2017. 11. 29.)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1.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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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감정평가사 甲은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목적

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관련 법규 및 감정평가이론을 참작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감정평가사 甲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을 분석하여 인근지역, 동일수급권,

유사지역의 범위를 판정하려고 한다. 인근지역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지 기호 1과 기호 2, 보상선례 토

지에 대해 각각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의 여부를 판정하시오. (10점)

물음 2)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감

정평가 하시오. (15점)

물음 3) 대상토지의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시오. (10점)

물음 4) 관련 법규상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감정평가하는 기준의 문제점

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자료 1 >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1. 사업명: ○○ ～ ○○간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공단

3. 사업추진일정

1)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 2017. 02. 02.

2) 보상계획 공고일: 2017. 08. 08.

3) 실시계획승인ㆍ고시일: 2018. 06. 06.

4. 권원확보방법: 구분지상권 설정

감정평가실무

※ 공통유의사항

1. 각 문제는 해답 산정시 산식과 도출과정을 반드시 기재

2. 단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천원미만은 절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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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 >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

1. 대상물건: 경기도 B시 C동 산1번지의 지하터널 사용부분

2. 구분지상권 설정(예정)면적: 1,200 m2

3. 감정평가목적: 협의보상

4. 가격시점(기준시점): 2018. 06. 01.

< 자료 3 >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1. 소재지: 경기도 B시 C동 산1번지

2. 면적: 12,000 m2, 지목: 임야,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3.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공원 저촉(100 %)

4.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사항: 구분지상권이 설정됨

1) 구분지상권자: ○○전력공사

2) 목적: 154 kV 가공 송전선로 건설

3) 범위: 동측 토지 상공 30 m에서 60 m 까지의 공중공간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1,800 m2, 존속기간: 해당 송전선로 존속시까지

5) 구분지상권 설정일: 2010. 09. 09.

< 자료 4 > 지하공간 사용에 관한 사항

1. 지하시설물의 유형: 지하터널

2. 지하시설물의 크기: 높이 3 m, 너비 8 m

3. 토피: 대상토지가 완경사로서 위치마다 토피가 다르며, 최소 15 m ～ 최대 22 m

임(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한 결과 평균 토피는 18 m 임)

4. 지하시설물 사용기간: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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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5 > 표준지공시지가 자료

기
호

소재지
면적
(m2)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접면

형상
지세

공시지가(원/m2)
2017년 2018년

1
경기도B시
C동 산11

10,000 임야 자연림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62,000 66,000

2
경기도E시
F동 산20

12,500 임야 자연림 자연녹지
세로
(불)

세장형
완경사

58,000 60,000

※ 표준지 기호 1은 도시․군계획시설 공원에 100 % 저촉함

※ 표준지 기호 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100 % 저촉함

※ 도시․군계획시설 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저촉하는 표준지의 경우 해

당부분에 대해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시 40 %의 감가율을 적용함

※ 표준지 기호 1과 표준지 기호 2에는 154 kV 가공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

< 자료 6 > 지가변동률 자료

1. 경기도 B시

구분
지가변동률(단위: %)

2017년
(누계)

2018년
(1월∼ 4월 누계)

2018년 4월
(당월)

용도지역별 자연녹지 2.010 0.890 -0.005

이용상황별 임야 2.110 0.990 -0.003

※ 2018년 5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상태임

2. 경기도 E시

구분
지가변동률(단위: %)

2017년
(누계)

2018년
(1월∼ 4월 누계)

2018년 4월
(당월)

용도지역별 자연녹지 2.120 1.008 0.002

이용상황별 임야 2.450 0.990 -0.002

※ 2018년 5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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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7 > 보상선례 자료

1. 소재지: 경기도 E시 F동 산50번지

2. 공익사업의 종류: 송전선로 건설사업(철탑부지)

3. 권원확보방법: 소유권 취득

4. 보상액: 80,000원/m2

5. 가격시점(기준시점): 2018. 05. 01.

6. 면적: 15,000 m2, 지목: 임야,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7.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100 %)

8.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저촉하는 토지는 보상목적의 감정평가시 40 %의 감가율을 적

용함

< 자료 8 > 토지의 지역요인에 관한 자료

1. 경기도 B시 C동과 E시 F동은 서로 지리적으로 접하고 있음

2. 대상토지, 표준지 기호 1과 기호 2, 보상선례 토지는 서로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

고 가격(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대상토지, 표준지 기호 1과 기호 2, 보상선례 토지는 모두 완경사의 국도주변 야산

지대에 속하고, 소나무와 활잡목이 혼재한 자연림지대로서 가격(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며 가격(가치)수준이 동일함

4. 대상토지와 표준지 기호 1이 속한 B시 C동과 표준지 기호 2와 보상선례 토지가

속한 E시 F동 사이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의 국도가 개설되어 있음

< 자료 9 > 토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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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0 > 토지의 개별요인에 관한 자료

각 토지의 개별요인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세항목별 격차율은 감정평가

사가 판단할 사항임

< 자료 11 > 구분지상권의 감가율

154 kV 가공 송전선으로 인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임지)는 주변의 시장조사

결과 필지별로 선하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가 감가되는 것으로 조사됨

< 자료 12 > 입체이용률 배분표

구분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건물 등 이용률(ɑ) 0.75 0.70 0.80
지하부분 이용률(β) 0.10 0.15 0.10
그 밖의 이용률(γ) 0.15 0.15 0.10
(γ)의 상하배분비율 1:1∼ 3:1 1:1∼ 3:1 1:1∼ 4:1

※ 이용저해심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 이하의 경우에는 (γ)의 상하배분비율을 최고

치를 적용함

구분 대상토지 표준지 기호 1 표준지 기호 2
보상선례
토지

면적 12,000 m2 10,000 m2 12,500 m2 15,000 m2

취락과의 거리 500 m 750 m 750 m 750 m
도로의 상태 폭 3 m 맹지 폭 3 m 맹지
방위 동향 남향 동향 동향
경사도 14° 10° 10° 14°
형상 세장형 부정형 세장형 부정형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공원(100 %) 공원(100 %) 없음 없음

도시자연
공원구역

없음 없음 저촉(100 %) 저촉(100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설정(1,800 m2) 설정(1,500 m2) 설정(2,500 m2) 없음

구 분
선하지 면적비율

10 % 미만 10 % ∼ 20 % 미만 20 % ∼ 30 % 미만
토지 감가율 15 % 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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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3 >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 표

한계심도 30 m 20 m
체감율(%)

토피심도(m)
p

β × p
p

β × p
0.15 × p 0.10 × p

0 ∼ 5 미만 1.000 0.150 1.000 0.100
5 ∼ 10 미만 0.833 0.125 0.750 0.075
10 ∼ 15 미만 0.667 0.100 0.500 0.050
15 ∼ 20 미만 0.500 0.075 0.250 0.025
20 ∼ 25 미만 0.333 0.050 - -

※ p는 심도별 지하이용효율

< 자료 14 > 한계심도에 관한 사항

1. 한계심도는 주택지는 30 m, 농지 및 임지는 20 m임

2.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율은 1.0 %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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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감정평가사 甲은 ○○공사로부터 소유건축물의 일부(1층 101호)에 대해

2018. 07. 01. 기준시점의 임대료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관련 법규와 감정평가이론

을 참작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하시오. (20점)

물음 2)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와 시산

가액조정을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시오. (10점)

< 자료 1 > 대상물건의 토지 내역

1. 소재지: A광역시 S구 S동 118번지

2.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3. 대상토지 현황: 대, 350 m2, 광대한면, 부정형, 평지

4. 주위환경: 대로변을 따라 5층∼ 10층 규모의 금융회사, 사무실 등 상업용 또는 업

무용건물이 밀집하여 위치함. 후면은 소로를 따라 저층규모의 주상용건물, 일부 단

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 자료 2 > 대상물건의 건물 내역

1. 건물 현황: 건축면적 250 m2, 연면적 1,740 m2

2. 건물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6층

3. 사용승인일: 2000. 05. 08.

4. 층별 현황(집합건축물대장)

(단위: m2）

층별 용도 바닥면적 전유면적 공유면적 비고

지하1층 업무시설 300 220 80

1층 업무시설, 소매점 250 188 62 3개 호실

2층 업무시설 250 188 62

3층 업무시설 240 180 60

4층 업무시설 240 180 60

5층 업무시설 240 180 60

6층 업무시설 220 1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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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층 호별 현황(집합건축물대장)

(단위: m2）

1층 101호 102호 103호

전유면적 60 55 73

< 자료 3 > 표준지공시지가 현황(공시기준일: 2018. 01. 01.)

< 자료 4 > 평가사례

기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m2)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토지단가

(원/m2)

기준

시점

평가

목적

a
S구 S동

249
대 530.0 상업용

근린

상업

광대

한면

부정형

평지
6,400,000

2018.

05. 01.
담보

b
S구 S동

253
대 492.0 상업용

근린

상업

광대

한면

사다리

평지
7,000,000

2017.

01. 01.

일반

거래

c
S구 S동

261
대 550.0 업무용

3종

일주

광대

소각

가장형

평지
6,500,000

2018.

01. 01.

일반

거래

※ 사례는 토지의 그 밖의 요인 산정시 적용하되, 사례 중 담보목적의 평가는 안

전성, 환가성 등이 고려된 단가임

※ 그 밖의 요인 보정방법은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비율법)을 적용함

기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m2)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2)
비고

1
S구 S동

9
대 588.0 상업용

근린

상업

광대

한면

세장형

평지
4,300,000

계획도로

20% 저촉

2
S구 S동

40
대 388.0 주상용

근린

상업

중로

한면

사다리

평지
3,600,000

3
S구 S동

261
대 550.0 업무용

3종

일주

광대

소각

가장형

평지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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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5 > 임대사례

소재지
임대면적

(m2)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계약

일자
S구 S동

185-28

1층 102호

70 30,000,000
2,750,000

(부가세10 % 포함)
2017. 02. 02.

※ 보증금운용이율은 연 4 %로 조사되어 이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임차인이 환급받을 수 있음

< 자료 6 > 시점수정 자료

1. 지가변동률(A광역시 S구)

기간
지가변동률(%)

비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2017. 01. 01 ∼ 2017. 12. 31 1.112 1.238

2018. 01. 01 ∼ 2018. 05. 31 1.396 1.574 2018. 05.까지 누계

2018. 05. 01 ∼ 2018. 05. 31 0.227 0.235 2018. 05. 당월

※ 2018. 06. 이후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고시되지 않아 2018. 05. 지가변동

률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함

2. 자본수익률(A광역시)

기간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비고

2017. 01. 01 ∼ 2017. 12. 31 2.930 2017년(365일) 누계

2018. 01. 01 ∼ 2018. 03. 31 0.731 2018년 1분기

※ 자본수익률은 2018년도 2분기 자료가 기준시점 현재 고시되지 않아 2018년도

1분기(90일) 자본수익률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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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7 > 가치형성요인 비교자료

1. 접근의 편리성
대상물건의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대비 3 %, 표준지 기호 2) 대비 25 %, 표준지 기

호 3) 대비 5 % 각각 우세함

2. 격차율 자료

1) 토지이용상황

구분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주거용 1.00 1.30 1.11
상업업무용 0.77 1.00 0.85
주상복합용 0.90 1.17 1.00

2) 형상

구분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형 부정형 자루형

정방형 1.00 1.05 0.99 0.98 0.95 0.90

가장형 0.95 1.00 0.94 0.93 0.90 0.86

세장형 1.01 1.06 1.00 0.99 0.96 0.91

사다리형 1.02 1.07 1.01 1.00 0.97 0.92

부정형 1.05 1.11 1.04 1.03 1.00 0.95

자루형 1.11 1.17 1.10 1.09 1.06 1.00

3) 도시ㆍ군계획시설

구분 일반 도로 공원

일반 1.00 0.85 0.60

도로 1.18 1.00 0.71

공원 1.67 1.42 1.00

3. 임대사례 개별요인 비교자료
대상물건의 건물 중 1층 101호는 임대사례 대비 외부요인 25 % 열세, 건물요인 10 %

열세, 호별요인 9 % 열세, 기타요인은 동일함

4. 대상물건, 표준지, 평가사례, 임대사례 등은 모두 지역요인이 같거나 유사하고, 상

기 제시자료 외의 개별요인은 모두 대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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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8 > 재조달원가 자료

1. 투자자 乙은 대상물건의 인근토지에 신축을 통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2. 건축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 상업용 건물

3. 건물면적: 지하 1층 300 m2, 지상 1층 180 m2, 지상 2층∼7층 각각 250 m2

4. 건축기간: 1년(건축설계 및 허가 2개월, 공사기간 10개월)

5. 공사비 등 투자계획

1) 기준시점일(2018. 07. 01.) 현재 도급계약금액은 20억원임

2) 기준시점에 5억원을 지급하고, 건물준공시점에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잔액을

대출받아 지급함. 대출조건은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연 4 %, 매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임

3) 乙은 건물준공시 5년간 임대예정이고, 5년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

에게 해당 건물을 처분하면서 대출잔금을 일시상환하려고 함

4) 시장이자율은 연 5 %임

6. 대상물건 중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상기조건을 고려한 건축비의 현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50년,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함

7. 자본환원표

1) 이자율 연 4 %

기간

(년)

일시불

내가계수

연금

내가계수

감채기금

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1 1.040000 1.000000 1.000000 0.961538 0.961538 1.040000
5 1.216653 5.416323 0.184627 0.821927 4.451822 0.224627
10 1.480244 12.006107 0.083291 0.675564 8.110896 0.123291

2) 이자율 연 5 %

기간

(년)

일시불

내가계수

연금

내가계수

감채기금

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1 1.050000 1.000000 1.000000 0.952381 0.952381 1.050000
5 1.276282 5.525631 0.180975 0.783526 4.329477 0.230975
10 1.628895 12.577893 0.079505 0.613913 7.721735 0.12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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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9 > 효용지수자료

1. 층별효용지수

층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45 100 52 46 44 42

※ 대상물건의 전유면적 기준 층별효용적수의 합계는 69,166임

2. 호별효용지수

호별
101호 102호 103호

100 95 90

※ 대상물건의 전유면적 기준 1층 호별효용적수의 합계는 17,795임

< 자료 10 > 기타 사항

1. 대상물건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됨

2. 임대사례의 임대료는 신규계약된 정상임대료로 판단되며, 감정평가 대상인 1층

101호의 임대료도 연간실질임대료로 산정함

3. 1층 101호의 기초가액은 층별ㆍ호별효용비율에 의한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적산법에 적용되는 기대이율은 5%, 필요제경비는 순임대료(기대수익)의 7 %임

5. 요인비교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6. 효용비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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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베트남 북동해역에서 석유시추용으로 운용되던 플랜트(선박)인 ‘스타호’는

경제성 저하 및 노후화로 ‘비운영 폐선’으로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싱가포르

외항에 정박 중이다. 소유자인 코리아석유공사는 2018. 06. 30. 기준의 유리한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을 감정평가사 甲에게 구하였다. 관련 법규 및 감정평

가이론을 참작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해체처분가격의 성격을 약술하고, 전체를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산출 가능한 시산가액을 매각처 별로 산정하시오. (10점)

물음 2) 재사용이 가능한 기관 및 저장품은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의 전체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물음 1)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매각방식을 결정하시오. (10점)

< 자료 1 > ‘스타호’의 개요

1. 종류: 부선

2. 선질: 강

3. 조선자: 울산조선(주)

4. 진수일: 1990. 06. 30.

5. 길이: 75미터

6. 너비: 60미터

7. 깊이: 8미터

8. 총톤수: 10,000톤

9. 재화중량(dead weight): 13,000톤

10. 경하중량(light weight): 15,000톤

11. 기관: 디젤엔진(2,000hp) 2대 탑재되어 있고, 중량은 총 100톤으로 조사됨

12. 저장품: 선박에 탑재된 수리용 신품의 부속장비로 중량은 총 900톤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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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 > 가격조사 사항

1. 통상 선박의 해체처분은 정상운영 장비가 포함된 경하중량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며, 대형 선박 또는 플랜트의 해체 조선소는 파키스탄 및 한국에 소재함

2. 기준시점 현재 현지 인도조건의 scrap(고철) 매입단가는 파키스탄의 경우 톤당

260,000원 수준이고, 한국의 경우 톤당 240,00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3. 한편, 싱가포르 소재 대형선박 및 플랜트 관련 에이전트는 톤당 200,000원 수준에

서 즉시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음

4. 본건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으로 현지 인도조건에 따른 운송비(보험료 포함)

는 파키스탄의 경우 9억원, 한국의 경우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싱가

포르 현지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임

5. 재사용 가능 부분의 분리매각의 경우, 원매자 탐색 및 분리작업 기간에 4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매월 정박료 및 대기비용으로 월간 2억원의 부담이 예상되나,

분리에 따른 작업 직접비용은 매수자 부담이며, 잔여 scrap(고철)은 싱가포르 현지

에서 매각 예정임

< 자료 3 > 재조달원가

1. 기준시점에서 기관의 재조달원가는 마력(hp)당 300,000원인 것으로 조사됨

2. 저장품은 미사용품으로 취득가격은 50억원이며, 이를 재조달원가로 할 수 있음

3. 선체 및 의장품은 노후화로 본래용도로의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자료 4 >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등

1. 기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이고, 잔존가치율은 10 %이나, 매년 정기적 유지보수로 경

제적 측면의 잔존내용연수가 5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정률법에 의한

감가수정을 함

2. 저장품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율은 20 %이며, 미사용 신품이지만 원매

자가 제한되어 있어 잔존가치 정도에서 거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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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5 > 정률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표

구분 잔존가치율(10 %)

내용연수

경과연수
15년 20년

1 14/0.858 19/0.891
2 13/0.736 18/0.794
3 12/0.631 17/0.708
4 11/0.541 16/0.631
5 10/0.464 15/0.562
6 9/0.398 14/0.501
7 8/0.341 13/0.447
8 7/0.293 12/0.398
9 6/0.251 11/0.355
10 5/0.215 10/0.316
11 4/0.185 9/0.282
12 3/0.158 8/0.251
13 2/0.136 7/0.224
14 1/0.117 6/0.200
15 0.100 5/0.178
16 4/0.158
17 3/0.141
18 2/0.126
19 1/0.112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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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투자자 甲은 1동의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단지형 연립주택’

대하여 아래의 < 자료 1 >과 < 자료 2 >를 참고하여, < 자료 3 >과 같이 대상부

동산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규 및 감정평가이론을 참작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물음 1) < 자료 3 >과 같은 甲의 가치산정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조소득승수

(gross income multiplier)’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최종 조소득승수는 매매

사례 (a)와 (b)를 평균하여 산정하시오. (5점)

물음 2) 甲의 가치산정 논리에 대하여, 물음 1)의 결과에 기초한 평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오. (5점)

< 자료 1 > 대상부동산의 개요

1. 총 20개호인 각호의 구조는 2개의 룸으로 구획되어 있고 모두 동일함

2. 보증금 없이 각호 당 월 50만원에 전체를 공실없이 임대중임

< 자료 2 > 인근의 부동산 매매사례 등

1. 매매사례 (a): 총 20개호인 각호의 구조는 3개의 룸으로 구획되어 있고 모두 동일

하며, 보증금 없이 각호 당 월 70만원에 전체를 공실없이 임대중이며, 최근 12억원

에 거래되었음

2. 매매사례 (b): 총 20개호인 각호의 구조는 4개의 룸으로 구획되어 있고 모두 동일

하며, 보증금 없이 각호 당 월 90만원에 전체를 공실없이 임대중이며, 최근 16억원

에 거래되었음

< 자료 3 > 甲의 가치산정과정 및 결과

1. 매매사례 (a): 12억원 전체 룸의 수 60개

2. 매매사례 (b): 16억원 전체 룸의 수 80개

3. 룸 당 평균단가: (12억원 + 16억원) / (60룸 + 80룸) = 2,000만원

4.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치: 2,000만원 × (2룸 × 20개호) = 8억원


